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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회계직 운용 쟁점 및 개선방안*1)

김민희(대구대학교)

교육기관에 배치된 학교회계직 운영의 효율적 관리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

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학교회계직 운용 실태를 직‧고용 관련 조례제정, 기관별‧직종별

배치 현황, 보수체계 및 주요 운용 쟁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였다. 본 연구결과, 학교회

계직은 대부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어 계약 갱신에 따른 문제는 다소 해결될 것으로 보인

다. 그러나 직종별 배치 현황 및 보수체계 등의 문제점은 계속적으로 해결되어야 할 사항으

로 대두되고 있으며, 법적근거 미흡에 따른 고용의 불안정성, 학교회계직 보수의 시‧도별 편

차, 인력관리 효율화 등의 쟁점 또한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문

제를 해결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학교회계직 고용 안정화를 위한 법적근거 마련 및 교육

청 역할 강화, 학교회계직 운용을 위한 교육기관간 협력모델 구축, 교육청간 학교회계직 배

치인력 편차 개선, 체계적 교육훈련 제공, 인건비 부담체계 및 보수체계 개선, 중앙정부 차

원의 평가 활용 등의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주제어: 학교회계직, 무기계약직, 보수체계]

Ⅰ. 서 론

학교회계직은 공립학교 및 교육기관에서 근무하는 직원 중 정원에 포함된 공무원을 제외한

학교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학교장이 채용한 직원이며, 2006년 이전까지는 비정규직의 범위

에 모두 포함되었다. 2006년 정부에서는 비정규직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2004년 이후 증가한

비정규직에 대한 처우개선 및 신분안정을 도모하면서, 계속근로기간이 2년을 초과한 근로자

를 ‘기한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여 고용안정화를 도모하였다. 현재 학

교회계직은 기존의 비정규직 중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인력,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지 못한

기한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등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으로 볼 수 있

다(김민희, 2014; 성병창, 2012).

학교회계직의 설치 및 운용은 단위학교 및 지방교육행정기관 차원에서 국가수준의 교육정

책을 수행하고 때로는 지방의 필요에 의해 다양한 인력을 채용하면서부터 시작되었다(성병창,

2012; 오세희 외, 2013). 학교회계직원의 보수 등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에서 재원을 지원하

고, 학교회계에서 보수를 지급하는 형태로 채용 및 관리를 하면서 ‘학교회계직’이라는 명칭으

로 불린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학교회계직의 채용에 있어 관련 정책 시행에 따른 수시 채용

* 이 논문은 ‘김민희(2014). 학교회계직 운용 실태 및 개선방안. 한국교육개발원. 이슈페이퍼 2014, 제

10호. 현안보고 CP 2014-08-10’의 내용을 수정, 보완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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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태가 증가하다보니 현재 시·도별 총 직종수가 60여종이 넘고 있고, 이에 따른 관리의 어려

움이 나타나며, 특히 지방교육재정의 인건비 부담을 초래하는 문제 등이 제기되고 있다(김민

희, 2014; 오세희 외, 2013). 즉 학교회계직의 채용과 관리 방식 등이 시·도교육청별로 상이하

게 진행되면서 배치기준, 운용실태, 재정부담 등도 모두 다르고, 이들에 대한 관리가 어렵다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금까지 다양한 실태분석이 이루어졌으며 다양한 개

선방안도 제시되었으며, 학교회계직 채용 관련 법 개정 등 실제적인 제도개선도 많이 이루어

졌다(성병창, 2012; 오세희 외, 2013; 신현석 외, 2013; 김민희, 2014).

그러나 아직도 학교 현장에는 비정규직을 포함하여 학교회계직이 느끼는 상대적 박탈감이

임금, 업무부담, 직무연수 등 다양한 분야에서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전영옥

외, 2013), 최근에는 학교회계직의 보수 등을 포함한 인건비 부담이 커지면서 효율적 운영에

대한 관심이 더욱 커지고 있다. 2013년도부터 시작된 지방교육행정기관 소속 무기계약직 총

액인건비제도가 시행되면서 국가가 70%의 인건비를 부담하고 지방(교육청)에서 나머지를 부

담하는 체제가 적용되고 있으나(교육과학기술부, 2012)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인건비를 부담

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학교회계직 인력 운용과 관련된 정

확한 실태 등에 대한 주기적 조사 및 실태, 제도개선을 둘러싼 쟁점사항 등이 지속적으로 파

악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 학교회계직의 효율적 운용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실태조사를 포함하여 학교회계

직의 도입배경에 비추어 주로 학교업무체계 효율화, 교원 업무경감 등의 맥락에서 다양한 방

식으로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이준우 외, 2014; 신현석 외, 2013). 따라서 전체 학교회계직 운

용 실태 등을 분석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할 수 있다. 김민희(2014)의 연구에서는 시·도

교육청 지방교육재정분석 보고서에 포함된 무기계약직 관련 자료를 중심으로 무기계약직 실

태 및 개선방안 등을 다루기는 했으나 단년도 자료만 사용하였고, 교육청에서 자체적으로 보

고한 자료이므로 자료의 정확성이 다소 낮았다. 신현석 외(2013), 오세희 외(2013)의 연구 등

에서는 연구주제에 따라 설문조사를 통한 학교회계직원들의 인식조사를 중심으로 학교회계직

운영 개선방안 등을 도출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어 연구결과를 일반화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이는 학교회계직 실태와 관련하여 공통된 기준으로 작성된 자료가 거의 없을 뿐 아니라 시·

도교육청별로 확보하고 있는 자료를 확보하기가 어려웠기 때문이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교육부에서 전국 시‧도교육청으로부터 수합한 공통 자료 분석을 시

도하였고, 이로 인해 자료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높일 뿐 아니라 2013년도 이후 추이 및 변화

양상 등을 파악할 수 있는 장점을 지닌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교육부에서 보고한 학교회계

직 실태 조사 자료를 기본으로 활용하고, 기존 선행연구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학교

회계직 운영과 관련된 최근의 쟁점을 통해 향후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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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관련 문헌 검토

1. 학교회계직의 개념과 범위

학교회계직이란 학교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학교장이 채용한 인력을 의미한다. 이들은

2004년 이전까지는 조리원, 과학실험보조원 등의 다양한 명칭으로 불리고 있었는데, 2004년

공공부문 비정규직 종합대책이 추진되면서 ‘학교비정규직’ 또는 ‘학교회계직’이라는 명칭으로

통합되었다. 학교회계직이라는 명칭에서 ‘학교회계’란 2000년 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 2에 ‘학

교회계의 설치’ 법령이 포함되면서 단위학교의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세입·세출을 의미한

다. 따라서 학교회계직은 ‘각급 학교에서 교육 및 행정업무 등을 지원 또는 보조하기 위해 필

요한 근로를 제공하고 학교회계에서 보수를 받는 자로서 공무원이 아닌 자’로 규정할 수 있다

(성병창, 2012). 현재 학교회계직은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이므로 ‘근로기준법’, ‘기간제 및 단

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라 근로3권(단결권, 단체

교섭권, 단체행동권)을 보장받는다.

우리나라 교육분야에서 무기계약직이 등장하게 된 배경은 인건비 절감이나 노동법상의 제

약을 회필하기 위해 도입한 일반 기업체와는 달리, 학교행정업무의 경감 및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이다(성병창, 2013: 16). 처음에는 중‧고등학교에서 육성회의 이름으로 육성회직을 채

용하였는데, 이들이 현재의 학부모회직원으로 남아있다. 이후, 과학교육의 질적개선과 탐구‧

실험 중심의 수업강화를 위해 1983년 2월 28일 전국 시‧도 과학 기술담당과장회의에서 ‘발명

진흥법’의 규정에 근거를 두고 다양한 과학행사업무를 보조하기 위한 과학실험보조를 만들어

학교현장에 배치하기 시작하였다. 한편, 초‧중학교에 국민기초체력 향상을 위하여 학교급식제

도를 도입함에 따라 조리종사원의 수요가 급증하면서 교육기관의 비정규직 근로자 수가 갑자

기 증가되는 원인이 되었다.

그 이후 IMF 외환위기로 인해 청년실업자가 급격히 발생함에 따라 정부에서는 ‘고학력 미

취업자 실업대책’의 일환으로 교육정보화지원인력으로 단기간 계약에 의한 전산보조원을 채

용하였으며, 2000년대에는 ‘교원안전망 구축 및 교원업무경감 대책’이 발표되면서, 당시 교원

의 업무로 인식되던 학사 관련 업무들이 행정실로 상당수 이관됨에 따라 행정보조와 교무업

무보조가 채용되었다. 이러한 정부정책에 따른 인력 배치 이외에도, 각 시‧도 교육청 또는 개

별 학교 단위에서 필요에 따라 자율적으로 체육순회코치, 일용직 영양사, 조리보조원, 청소원,

사서보조원, 행정보조원 등을 채용하여 해마다 새로운 직종의 비정규직이 배치되어 활용되고

있다(성병창, 2013: 16). 이 외에도 특별교부금에 의한 국가시책사업이 확대되면서 관련 인력

(예컨대, 교육복지사(예전 지역사회전문가), Wee센터 전문상담사, 학습보조인턴교사, 돌봄교

사 등)의 채용이 증가하였다. 특별교부금의 대다수 인건비 사업은 사업기간을 명확히 하지 않

은 채 지속적으로 시행하여 학교회계직원을 대규모 양산해 왔고, 2009~2012년까지 4년 동안

시·도교육청 학교회계직 등이 2009년 96,937명에서 55,672명(약 36.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고 있다(교육부, 2013 내부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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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으로 학교회계직원의 범위를 구분해 보면, 학교회계직원을 학교 및 교육청 등에 근

무하는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로 통칭할 경우 ①강의 이외의 업무(Non-teaching)와 ②학생에

대한 강의(teaching)를 담당하는 근로자로 구분이 가능하다. 강의 이외의 업무는 다시 교무·

급식 등 일반적인 업무와 상담 등 보다 전문적인 업무로 구분되며, 강의를 담당하는 경우에는

프로그램에 따라 영어전담강의, 방과후수업 등 다양하게 세분화될 수 있다. 학교회계직원의

직종별 채용 근거는 매우 다양한데, 예를 들어, 학부모회 직원의 경우 학교회계 예산편성 기

본지침에 근거하여 채용하는 반면, 조리사, 조리원, 영양사의 경우에는 학교급식법 및 동법시

행령, 식품위생법 등으로 매우 다양한 사유에 근거하여 채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오세

희 외, 2013).

2. 선행연구 분석

학교회계직 운용 실태 및 개선방안을 종합적으로 제시한 연구는 많지 않다. 여기서는 지금

까지 수행된 성병창(2012), 신현석 외(2013), 오세희 외(2013), 김민희(2014)의 연구결과를 제

시하고자 한다. 선행연구에서 제시한 학교회계직 운용 개선방안 중 법적근거 마련 등은 일부

시행이 되었으나 보수체계 개선 등의 재정적 개선방안, 학교회계직 인력에 대한 체계적인 교

육‧훈련 방안 등은 여전히 쟁점화 되고 있는 상황이다. 주요 연구결과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

다.

먼저 성병창(2012)은 통합직종(군)과 배치기준을 중심으로 학교회계직 인력 관리 개선방안

연구를 수행하였다. 성병창(2012)의 연구에서는 학교관리자 및 학교회계직원 총680여명을 대

상으로 학교회계직원 근무실태, 직종분류의 효율성, 배치기준의 효율성 분석을 위해 설문조사

및 면담조사를 실시하였고, 이에 따른 인력관리 효율화 방안 모형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결과 직책관련 업무수행정도, 담당 업무량 정도, 1일 초과근무 평균 시수, 학생 및 학교교

육에 기여하는 정도, 직종별 눙력 인식 정도 등에서 직종별로 인식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

다. 이러한 직종별 업무수행의 효율화를 위해 교무, 행정, 학생교육, 시설관리, 급식 및 복지지

원 등의 분야를 중심으로 통합직군을 분류하였으며 세부직종을 배치하는 2개 통합직군 모형

을 제시하였다. 통합직군 분류에 따른 업무 분장(안) 및 배치기준(안)도 함께 제시하여 현장

적합성을 높이고자 하였다.

신현석 외(2013)는 변화하는 교육환경에 부합할 수 있는 학교내 인력구조 및 업무체계를

효율화하여 교원업무를 정상화하고, 궁극적으로 학교의 교육역량을 제고하는데 목적을 두고,

교원업무경감 관련 정책 현황과 학교조직의 인력구조 및 직무체계를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외국 학교조직의 인력구조 및 직무체계를 비교·분석, 학교내 인력구조 및 교직원 업무개선을

위한 인식 조사를 실시하여 학교의 실태와 문제점을 알아보고, 교직원들은 인력구조 및 업무

개선을 위하여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지 조사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학교조직 인력구조 및

업무개선 방안을 도출하여 제시하였다. 다양한 개선 방안 중 본 연구와 관련된 연구결과는 주

로 학교 인력 확보에 필요한 법적, 제도적, 재정적 방안이라고 할 수 있으며 신현석 외(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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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연구에서는 학교지원인력의 고용 안정화를 위한 교육감 직‧고용 조례제정 유도, 학교지원

인력의 채용 및 관리체계 정비, 단기간‧시간제 근로자에 대한 인건비통합운영 규정 마련, 기

관별 학교지원인력 전담기구 설치, 학교 지원인력의 인사관리시스템을 정비‧개선하여 효율적

운영을 위한 업무정보시스템 구축, 학교지원인력에 대한 교육훈련(연수) 실시를 통해 실무능

력 향상 중심의 보수교육의 기회 마련, 기타 단위학교에서 시행할 수 있는 다양한 제도적 개

선 방안을 모색하여 업무프로세스를 개선하는 작업 등이 이루어져야 할 것을 제언하였다. 이

외에도 학교 지원인력의 확보 및 효율적 관리를 위한 보수체계의 개선을 통하여 장기근무수

당 등 수당체계의 개편, 단위학교 인건비통합운영제도(풀링제)를 실시할 수 있는 기간제‧시간

제 단기근로자의 인건비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학교지원인력에 대한 근무평가제 도입, 인사관

리 과정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평가 실시, 외부인사의 참여를 통하여 평가

의 객관성과 공정성 유지, 학교지원인력에 대한 통합직군 운영 및 학교지원인력의 보수체계

를 호봉제로 전환함으로서 보다 지원인력의 사기를 고양시키는 제도적 개선 등 재정적 개선

방안도 제시하였다.

오세희 외(2013)는 현재 학교회계직원의 법적 근거의 모호, 고용불안, 업무범위의 한정, 세

분화된 직종 등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이들에 대한 실태분석과 함께 선행연구 분석,

해외사례 연구, 설문조사, 현장 방문 및 관계자 면담 등의 방법을 통하여 학교회계직원의 인

력운용모델, 개선방안 제시, 커리어 경로 개발 등을 제시하기 위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오세희

외(2013)의 연구에서는 세분화된 직종으로 인한 인력관리의 미흡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 직종

의 단순화를 통한 유연한 인력관리 체제 구축, 직종별 교육훈련의 진행을 통한 직무능력 향상

및 인력활용의 효율성 제고, 기존 처우 및 근무 일수 등을 고려한 유사직종 구분 및 유형별

보수체계 적용 등을 제시하였다. 효율적 인력관리를 위해서는 인력관리의 측면에서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한 정수관리 및 매년 조사를 통한 인력 소요의 산출 실시, 단위학교별 인력관리

주체의 설정 및 관리 감독자의 교육훈련 실시, 명확한 업무분장, 지역 및 단위학교별로 상이

한 인사관리규정의 통합, 학교회계직원 인사관리 통합전산시스템 개발 및 활용이 필요하다는

점을 제언하였다. 이 외에도 고용안정 및 처우개선을 위하여 1년 이상 상시지속 업무종사자에

대한 무기계약직 전환, 근속년수에 따른 장기근무가산금의 단계적인 증액, 야간·휴일 근무 등

에 대한 예산 확보를 통한 수당 지급, 학교회계직원의 효율적인 인력운영을 위한 기관간 유기

적 협력 체제 구축, 경력개발과 관련하여 학교회계직원 커리어 경로 모델 도입을 통한 개인별

커리어 경로 설정, 관련 연수, 연계 교육훈련 프로그램의 구성 및 활용의 내실화, 교육훈련과

관련하여 학교회계직원들에게 학교 교원과 같은 연수와 교육의 기회가 적극적으로 제공될 필

요가 있으며, 담당분야의 전문성 함양을 위한 맞춤형 직무 전문교육의 강화가 필요하고, 연간

의무 교육 시수제의 도입 등의 방안을 제언하였다.

김민희(2014)는 지방교육행정기관에 소속된 무기계약직 운용 실태와 현황을 조사하고, 관

련 문제점을 분석함으로써 향후 무기계약직 관리 및 운영 개선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이를 위해 17개 시·도별 무기계약직 인력배치 및 관련 현황 자료를 조사하였으

며, 이 외에도 시‧도별 관련 조례 연혁 수집 및 분석, 시‧도교육청별 인력배치 편차 분석을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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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변이계수를 도출하고, 시·도별 담당자들과의 협의회와 의견자료 등을 통해 연구결과를 보

완하였다. 연구결과에 의하면, 현재 시‧도교육청에 소속된 무기계약직(비정규직 포함)은 총15

만명 정도이며, 시‧도교육청별로 관리하는 무기계약직 직종 및 인력은 6~30개로 매우 상이했

으며 무기계약직 보다는 비정규직 규모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시‧도별, 학교급별 배

치 인력수에 차이가 있었다. 이러한 운용 실태의 문제점으로는, 이들에 대한 안정적인 법적

지위보장 근거가 부족하고, 총액인건비제도에 의해 70%의 인건비를 지원받고 있기 때문에 지

방의 인건비 부담이 과중되는 점을 들 수 있다. 또한 지역별‧학교급별로 무기계약직 직종별

배치 편차가 크고, 배치기준 역시 매우 상이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연구를 종합해 볼 때, 학교회계직 운용과 관련된 개선방안은 주로 설문조사 등의 인

식조사에 근거하여 이루어짐에 따라 전국적인 차원의 운용실태 및 현황을 파악하기에는 한계

가 있으며, 법적‧제도적, 재정적, 인력관리 방안 등의 광범위한 측면에서 대안을 제시하면서

구체적인 대안 탐색까지는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다양한 차원에서 연

구가 진행되면서 학교회계직 관리 운영에 대한 개선이 이루어졌으나 조례제정 등을 통한 고

용안정화, 시도별 배치 편차, 교육훈련 미흡 등의 문제점은 여전히 해결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통계자료 수집 및 분석을 통해 학교회

계직 관련 현황 및 실태 분석을 실시하고 제도 개선을 위한 방안을 지속적으로 발굴할 필요

가 있음을 알 수 있다.

Ⅲ. 학교회계직 운용 실태 분석

1. 학교회계직 채용 관련 법적 근거1)

2014년 11월 현재 17개 시‧도교육청 중 조례로 무기계약 전환 학교회계직원의 임용 및 관

리 등을 ‘조례’로 제정한 곳은 총 12개 교육청(서울, 부산, 대구, 울산, 광주, 세종, 경기, 강원,

전북, 경북, 경남, 제주)으로, 2013년 기준의 6개(김민희, 2014)에 비해 약 2배 이상 증가하였다

(<표 1> 참조). 17개 시·도교육청 중 충북 및 충남교육청은 별도 조례를 두지 않고 ‘정원관리

규정’으로 학교회계직에 대한 관리 규정을 두고 있다.

1) 학교회계직 운영 현황 자료는 ‘교육부(2014). 학교회계직원 실태조사’를 주로 참고하여 정리하였음. 교

육부에서는 시‧도교육청 및 국‧공‧사립 학교회계직원 전체를 대상으로 매년 조사표를 활용하여 시‧도

교육청을 통해 학교회계직원 개인별 전수조사를 실시하며 이를 종합하여 실태조사 결과를 보고하고

있음. 2014년도의 조사 기준일자는 2014. 4.1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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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시‧도교육청별 무기계약 전환 학교회계직원 관련 조례 제정 현황

(2014. 11.1 기준)

(주 : 충청북도교육청, 충청남도교육청 등은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 정원관리 규정’을 두고

있음. 대전광역시교육청 및 전라남도교육청은 조례 혹은 규정으로 무기계약직 정원관

리를 명시하지 않음)

(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

조례에 제시된 학교회계직원을 포함한 무기계약직의 명칭은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 교육실

무직원, 계약제직원, 교육공무직원, 비정규직 근로자 등으로 매우 상이하다. 또한 학교회계직

원 관리와 관련하여 주요 쟁점이 되고 있는 조례 조항인 임용 및 채용, 계약, 교류 및 전보 등

으로 구분해보면, 임용 및 채용의 경우 대부분의 교육청에서는 교육감이 채용하고 운영부서,

사용부서, 각급기관의 장에게 위임하는 형태로 되어 있다. 경기도는 유일하게 교육감이 아닌

구분 조례명 임용, 채용 계약관계 교류‧전보

서울
서울특별시교육청 공
무원이 아닌 근로자
채용 등에 관한 조례

(제8조)교육감이 채용(운
영부서의 장에게 위임)

(제9조 )생활근거지
등을 고려하여 각급
기관 간 전보 또는
교류 실시

부산
부산광역시교육청 교
육실무직원 채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6조) 교육감이 채용(사
용부서의 장에게 일부 사
항 위임)

(제7조) 전보가능

대구
대구광역시교육청 계
약제직원의 채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4조) 교육감이 채용(각
급기관의 장에게 위임)

(제5조) 전보, 인사
위원회 설치 및 운
영

울산
울산광역시교육청 교
육공무직 채용 및 관
리 조례

(제6조)교육감이 채용(사
용부서의 장에게 일부사
항 위임)

(제7조)장기간근무 ,
생활연고지

광주
광주광역시교육청 교
육공무직원의 채용
및 관리 조례

(제6조)교육감이 채용(사
용부서의 장에게 일부사
항 위임)

(제7조)장기간근무 ,
생활연고지

세종
세종특별자치시 교육
감소속 교육공무직의
채용 및 관리 조례

(제5조) 교육감이 채용(운
영부서의 장에게 위임)

(제8조) 장기간 근무
에 따른 문제예방,
창의적 직무수행,
생활연고지

강원
강원도교육감 소속
교육공무직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제5조)교육감 임용(교육
감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급기관의 장에게 위임)

(제6조 )생활근거지
등을 고려하여 각급
기관 간 교류 또는
전보 실시

경기

경기도교육청 교육실
무직원 채용 및 무기
계약직 전환 등에 관
한 조례

(제8조)채용기관의 장에게
위임

(제 9조 )무기계약직
전환을 위한 연간계
획 수립. 정당한 사
유없이 계약 종료 및
해지할 수 없음

(제11조) 생활근거지
등을 고려하여 각급
기관 간 교류 또는
전보 실시

전북

전라북도교육감 소속
비정규직 근로자의
보호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11조)교육감이 채용(채
용기관의 장에게 위임)
-비정규직근로자 관리위
원회 설치 및 운영

(제12조)재계약 등. 2
년이상 근로계약 반
복갱신.

(제13조)장기간근무,
효율적 직무수행.
생활연고지

경북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교육실무직원 채용
및 관리 조례

(제6조) 교육감이 채용(각
급기관의 장에게 위임)

(제7조) 효율적 인력
관리, 생활근거지,
교육지원창교육장에
게 위임

경남
경상남도교육청 공무
원이 아닌 근로자의
채용 등에 관한 조례

(제7조) 교육감이 채용(사
용기관의 장에게 위임)

(제8조) 장기간근무
에 따른 문제예방,
창의적 직무수행,
생활근거지

제주
제주특별자치도교육
청 교육공무직원의
채용 및 관리 조례

(제7조)교육감이 채용(사
용부서의 장에게 일부 사
항 위임)

(제8조) 장기간근무,
정원감소, 생활연고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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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기관의 장이 교육실무직원을 채용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구체적인 계약 관계는 대

부분의 조례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데, 경기교육청 및 전북교육청은 무기계약직 전환을 위한

연간계획 수립. 정당한 사유없이 계약 종료 및 해지할 수 없는 내용, 재계약 등 계약 갱신에

대한 내용이 조례에 포함되어 있다. 교류 및 전보는 대체적으로 생활근거지, 장기간 근무 등

을 고려하여 실시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세종시교육청 및 경남교육청의 경우 창의적 직무

수행에 필요한 경우 전보할 수 있는 내용을 추가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2. 학교회계직 운영 현황 분석2)

1) 학교회계직원 및 무기계약직 전환 인원 현황

2014년도 현재 전국의 학교회계직원 총 인원은 142,152명이며, 그 중 무기계약직으로 전환

된 대상자는 107,783명이다(<표 2> 참조). 2014년도 총 학교회계직원수는 2013년도에 비해

약 1,163명 정도 늘었으며, 무기계약 전환자수는 2013년 8만5천여명에 비해 2014년도에는 10

만7천여명으로 약 3만명 정도 늘어났다. 무기계약 전환비율을 보면 2013년도 71.2%에서 2014

년도에는 96.2%로 매우 상향되었다. 그런데 2014년도에는 1년 미만자가 1만여명 정도가 아직

남아 있어 이들을 무기계약직 전환인원에 포함시키면 무기계약 전환 대상자수는 10만여명 보

다 다소 늘어날 전망이며, 남아있는 모든 인력의 무기계약직 전환은 100% 완료될 것으로 전

망할 수 있다.

<표 2> 학교회계직원 현황

(단위: 명, %)

연도 합계
무기계약 전환 대상자

1년
미만자

무기계약
전환제외자소계 무기계약

전환자
무기계약
미전환자

무기계약
전환비율

2013 140,989 120,268 85,645 34,623 71.2% 20,721

2014 142,152 112,064 107,783 4,281 96.2% 10,231 19,857

무기계약직과 기간제 근로자의 비율은 시‧도별, 기관별로 상이한 것으로 나타났다(<표 3>

참조). 시‧도별로 보면 제주가 무기계약직 전환비율이 99.9%로 가장 높고, 서울이 89.0%로 가

장 낮게 나타나 시‧도별 편차가 다소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기관별로 보면, 공립학교

(97.8%)가 사립학교(85.1%)에 비하여 무기계약직 전환 비율이 높아, 비교적 고용안정이 이루

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인천의 경우 사립학교에 재직하는 학교회계직원의 무기계약

직 비율이 73.6%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국립학교의 경우 약 95.1%의 전환비율을 나타내고

있어 시‧도별 기관별 편차도 다소 크게 나타났다.

2) 학교회계직 운용 현황 자료는 ‘교육부(2014). 학교회계직원 실태조사’에서 보고된 자료를 인용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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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시‧도별, 기관별 학교회계직원 인원 및 무기계약직 전환 비율

(단위: 명, %)

시도별 합계
(A=B+C+D+E)

무기
계약직(B)

무기계약
전환대상자(C)

1년미만
(D)

전환제외
(E)

전환율
(F=B/A-D-E)

서울
전체 22,687 13,409 1,653 3,381 4,244 89.0%
공립 17,677 11,321 933 2,160 3,263 92.4%
사립 5,010 2,088 720 1,221 981 74.4%

부산
전체 8,262 5,904 291 546 1,521 95.3%
공립 6,967 5,110 183 411 1,263 96.5%
사립 1,295 794 108 135 258 88.0%

대구
전체 6,751 5,401 320 498 532 94.4%
공립 5,322 4,523 127 301 371 97.3%
사립 1,429 878 193 197 161 82.0%

인천
전체 8,362 5,057 300 789 2,216 94.4%
공립 7,886 4,848 225 700 2,113 95.6%
사립 476 209 75 89 103 73.6%

광주
전체 4,243 3,447 154 169 473 95.7%
공립 3,330 2,808 21 91 410 99.3%
사립 913 639 133 78 63 82.8%

대전
전체 4,118 3,545 73 177 323 98.0%
공립 3,566 3,070 48 163 285 98.5%
사립 552 475 25 14 38 95.0%

울산
전체 3,746 3,124 72 94 456 97.7%
공립 3,438 2,906 44 62 426 98.5%
사립 308 218 28 32 30 88.6%

세종
전체 429 232 26 93 78 89.9%
공립 411 223 26 88 74 89.6%
사립 18 9 0 5 4 100.0%

경기
전체 34,613 28,322 368 1,945 3,978 98.7%
공립 31,816 26,634 52 1,519 3,611 99.8%
사립 2,797 1,688 316 426 367 84.2%

강원
전체 6,379 5,648 64 106 561 98.9%
공립 5,955 5,370 10 59 516 99.8%
사립 424 278 54 47 45 83.7%

충북
전체 5,103 4,515 43 96 449 99.1%
공립 4,512 4,007 29 82 394 99.3%
사립 591 508 14 14 55 97.3%

충남
전체 5,421 4,405 104 102 810 97.7%
공립 4,739 3,843 66 66 764 98.3%
사립 682 562 38 36 46 93.7%

전북
전체 6,174 4,353 212 334 1,275 95.4%
공립 5,028 3,664 70 171 1,123 98.1%
사립 1,146 689 142 163 152 82.9%

전남
전체 6,208 5,016 66 504 622 98.7%
공립 5,357 4,385 39 387 546 99.1%
사립 851 631 27 117 76 95.9%

경북
전체 7,965 6,090 254 632 989 96.0%
공립 6,285 4,946 156 369 814 96.9%
사립 1,680 1,144 98 263 175 92.1%

경남
전체 9,404 7,450 261 696 997 96.6%
공립 8,048 6,551 143 500 854 97.9%
사립 1,356 899 118 196 143 88.4%

제주
전체 1,779 1,497 1 5 276 99.9%
공립 1,548 1,283 0 0 265 100.0%
사립 231 214 1 5 11 99.5%

국립 전체 508 368 19 64 57 95.1%

합계
전체 142,152 107,783 4,281 10,231 19,857 96.2%
공립 121,885 95,492 2,172 7,129 17,092 97.8%
사립 19,759 11,923 2,090 3,038 2,708 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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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학교회계직원 직종별 및 기관별 현황

학교회계직원 직종별 현황을 제시하면 <표 4>와 같다. 분석결과에 의하면, 시‧도별로 약

50여종 이상에 달하는 직종으로 세분화되어 있으며, 직종별 담당 업무가 상이한 것으로 나타

났다. 이는 현재 사업 중심의 인력 증원방식을 취하고 있어, 특정 사업을 수행할 목적으로 직

종을 구분하여 채용함에 따라 직종 분화가 심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학교회계직원 직종별

현황을 살펴보면, 조리원 49,001명(34.5%)으로 가장 수가 많으며, 다음으로 교무보조 15,685명

(11.0%), 돌봄전담사 8,590명(6.0%), 특수교육보조 7,875명(5.5%), 조리사 7,640명(5.4%) 등이

많은 인원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도에 비해 조리원 수는 다소 줄었고, 교무보조,

돌봄전담사, 특수교육보조, 조리사 수는 다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표 4> 학교회계직원 직종별 현황 (단위 : 명, %)
구분 조리원 교무보조 돌봄전담사 특수교육보조 조리사

2013 49,178 15,321 7,127 7,325 7,364

(%) 34.8% 10.8% 5.0% 5.1% 5.2%

2014 49,001 15,685 8,590 7,875 7,640

(%) 34.5% 11.0% 6.0% 5.5% 5.4%

학교회계직원 소속 기관별 현황을 살펴보면(<표 5> 참조), 공립 교육기관이 121,885명으로

가장 많은 인원이 고용되어 있으며, 이중 무기계약직은 95,492명(97.8%)으로 나타났다.

<표 5> 학교회계직원 직종별·기관별 현황(국․공․사립)

(단위: 명)

직종명　
국립학교 공립학교 사립학교

무기 기간 제외 소계 무기 기간 제외 소계 무기 기간 제외 소계
교무보조 14 4 0 18 12,572 790 257 13,619 1,049 816 60 1,925
과학보조 21 2 0 23 3,496 151 75 3,722 124 266 8 398
전산보조 2 0 0 2 1,360 91 9 1,460 79 49 0 128
사서(보조) 5 0 0 5 3,294 380 324 3,998 210 178 30 418
유치원교육보조 1 0 0 1 2,691 949 484 4,124 15 3 9 27
사무(행정)보조 16 2 2 20 3,291 201 250 3,742 398 296 43 737
학부모회직원 34 0 0 34 3,292 12 58 3,362 735 121 56 912
시설관리직 0 0 3 3 115 36 446 597 73 47 157 277
매점관리원 1 0 0 1 26 12 20 58 10 4 8 22
청소원 2 0 2 4 234 78 567 879 188 102 373 663

당직전담직원 1 0 3 4 16 2 170 188 48 23 356 427
사감 1 2 1 4 321 122 136 579 242 213 113 568

돌봄전담사 9 14 4 27 4,898 1,187 2,446 8,531 13 10 9 32
방과후학교실무원 0 0 0 0 176 133 1,535 1,844 2 14 72 88
통학차량보조 0 0 26 26 729 139 788 1,656 192 54 117 363
특수교육보조 72 22 3 97 5,655 614 113 6,382 829 373 38 1,240
영양사 8 2 0 10 3,554 220 83 3,857 811 332 20 1,163
조리사 26 3 0 29 6,310 111 47 6,468 936 117 41 1,094
조리원 149 21 1 171 38,145 1,878 777 40,800 5,686 1,487 523 7,696
배식보조 0 0 4 4 269 192 3,752 4,213 35 259 438 732
평생교육사 0 0 0 0 0 0 0 0 0 0 0 0
교육복지사 0 0 0 0 1,057 175 73 1,305 79 64 19 162
전문상담사 5 7 4 16 949 463 1,025 2,437 87 152 86 325
학교보안관 0 0 2 2 24 5 1,126 1,155 0 0 0 0
기타 1 4 2 7 488 379 1,074 1,941 82 148 132 362
합계 368 83 57 508 92,962 8,320 15,635 116,917 11,923 5,128 2,708 19,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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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계속

공립교육기관에 소속된 학교회계직원 중 무기계약전환제외 인원은 17,092명, 1년 미만

7,129명으로 이는 전체 무기계약직 수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 사립 교육기관에는 19,759명

이 근무하고 있으며, 이 중 무기계약직은 11,923명(85.1%)으로 나타났다. 사립교육기관도 무

기계약전환 제외 2,708명, 1년 미만 3,038명은 제외된 수치이다. 국립 교육기관에는 508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이중 무기계약직은 368명(95.1%)으로, 무기계약전환 제외 57명 및 1년 미만

64명은 제외된 수치이다.

3) 학교회계직원 학교급별 현황

2014년도 학교회계직원 총 142,152명 중 초등학교에 근무하는 학교회계직원이 67,757명

(47.7%)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다음으로 고등학교 31,575명(22.2%), 중학교 30,832

명(21.7%), 행정기관 4,968명(3.5%), 특수학교 4,085명(2.9%), 유치원 2,935명(2.1%) 순으로 나

타났다(<표 6> 참조). 2013년도와 비교하면, 유치원 및 특수학교, 행정기관 소속 학교회계직

원 수가 다소 많아졌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소속 학교회계직원 수는 다소 줄어든 것

으로 나타났다.

직종명　
행정기관 합계

무기 기간 제외 소계 무기 기간 제외 합계

교무보조 107 16 0 123 13,742 1,626 317 15,685

과학보조 176 4 2 182 3,817 423 85 4,325

전산보조 25 8 3 36 1,466 148 12 1,626

사서(보조) 51 57 121 229 3,560 615 475 4,650

유치원교육보조 14 3 3 20 2,721 955 496 4,172

사무(행정)보조 217 86 83 386 3,922 585 378 4,885

학부모회직원 2 0 0 2 4,063 133 114 4,310

시설관리직 25 22 86 133 213 105 692 1,010

매점관리원 0 1 0 1 37 17 28 82

청소원 37 11 55 103 461 191 997 1,649

당직전담직원 0 0 4 4 65 25 533 623

사감 1 7 5 13 565 344 255 1,164

돌봄전담사 0 0 0 0 4,920 1,211 2,459 8,590

방과후학교실무원 73 9 1 83 251 156 1,608 2,015

통학차량보조 0 0 3 3 921 193 934 2,048

특수교육보조 79 33 44 156 6,635 1,042 198 7,875

영양사 60 9 1 70 4,433 563 104 5,100

조리사 46 2 1 49 7,318 233 89 7,640

조리원 284 30 20 334 44,264 3,416 1,321 49,001

배식보조 1 0 0 1 305 451 4,194 4,950

평생교육사 67 2 2 71 67 2 2 71

교육복지사 116 12 0 128 1,252 251 92 1,595

전문상담사 498 295 155 948 1,539 917 1,270 3,726

학교보안관 0 0 0 0 24 5 1,128 1,157

기타 651 374 868 1,893 1,222 905 2,076 4,203

합계 2,530 981 1,457 4,968 107,783 14,512 19,857 142,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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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학교회계직원 학교급별 현황

(단위: 명, %)

학교급
2013 2014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유치원 2,280 1.6% 2,935 2.1%

초등학교 67,500 47.9% 67,757 47.7%

중학교 31,487 22.3% 30,832 21.7%

고등학교 31,377 22.3% 31,575 22.2%

특수학교 3,832 2.7% 4,085 2.9%

행정기관 4,513 3.2% 4,968 3.5%

합계 140,989 100% 142,152 100%

학교급별 직종별 근무 현황을 보면(<표 7> 참조), 먼저 유치원에는 학교회계직원 2,935명

이 근무하고 있으며, 그 중 유치원교육보조가 1,504명(51.2%)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도에 비하면 유치원 교육보조 수가 약 10% 포인트 이상 많아졌고 조리원 및 기타 직종

인력 수는 다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표 7> 유치원 학교회계직원 현황

(단위: 명, %)

직종명
2013

직종명
2014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유치원운영실무원 939 41.2% 유치원교육보조 1,504 51.2%

유치원교육보조 226 9.9% 특수교육보조 297 10.1%

특수교육보조 202 8.9% 조리원 247 8.4%

조리원 182 8.0% 교무보조 179 6.1%

기타 150 6.6% 영양사 141 4.8%

2014년도 현재 초등학교에 근무하는 학교회계직원 현황을 보면(<표 8> 참조), 총 67,757명

중 조리원이 21,871명(32.3%)을 차지하고 있으며, 돌봄전담사 약 12.5%, 교무보조 약 12.2%,

조리사 5.2%, 특수교육보조 4.4%로 나타났다. 2013년도에 비하면 초등학교에 근무하는 조리

사수는 다소 줄어든 반면 돌봄전담사 수와 교무보조 수가 거의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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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 초등학교 학교회계직원 현황

(단위: 명, %)

직종명
2013

직종명
2014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조리원 22,221 32.9% 조리원 21,871 32.3%

교무보조 8,265 12.2% 돌봄전담사 8,487 12.5%

돌봄전담사 7,087 10.5% 교무보조 8,243 12.2%

조리사 3,401 5.0% 조리사 3,498 5.2%

특수교육보조 2,970 4.4% 특수교육보조 2,962 4.4%

중학교에 근무하는 학교회계직원은 총 30,832명으로, 이 중 조리원이 11,945명(38.7%)을 차

지하여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교무보조 13.2%, 학부모회 직원 7.5% 등으로

나타났다(<표 9> 참조). 2013년도와 비교하면 교무보조 수가 다소 늘었고, 학부모회 직원수

가 조리사 보다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부모회 직원 수는 2013년에 비해

약 1% 포인트 이상 많아 중학교 소속 학교회계직원 중에서는 가장 많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

났다. 고등학교에 근무하는 학교회계직원은 총 31,575명으로, 이 중 조리원이 14,327명(45.4%)

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교무보조(9.2%), 학부모회 직원 6.2% 순으로 나타났다.

<표 9> 중‧고등학교 학교회계직원 현황

(단위: 명, %)

직종명

중학교 고등학교

2013 2014 2013 2014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조리원 12,049 38.3% 11,945 38.7% 14,316 45.6% 14,327 45.4%

교무보조 4,003 12.7% 4,070 13.2% 2,732 8.7% 2,896 9.2%

학부모회(행정) 1,940 6.2% 2,302 7.5% 1,883 6.0% 1,963 6.2%

조리사 2,010 6.4% 2,064 6.7% 1,806 5.8% 1,852 5.9%

영양사 1,702 5.4% 1,722 5.6% 1,729 5.5% 1,753 5.6%

특수학교에 근무하는 학교회계직원은 총4,085명으로, 이 중 특수교육보조가 2,450명(60.0%)

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 통학차량보조 12.7%, 조리원 6.8% 순으로 나타났다(<표

10> 참조). 2013년도와 비교하면 특수교육보조 인력은 8% 포인트 이상 늘었고 통학차량 보

조 및 기타 직종은 다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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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 특수학교 학교회계직원 현황

(단위: 명, %)

직종명
2013

직종명
2014

인원 비율 인원 비율

특수교육보조 2,023 52.8% 특수교육보조 2,450 60.0%

통학차량보조 495 12.9% 통학차량보조 518 12.7%

기타 464 12.1% 조리원 277 6.8%

조리원 269 7.0% 기타 273 6.7%

교무보조 174 4.5% 교무보조 175 4.3%

행정기관에 근무하는 학교회계직원 4,968명 중에서는 전문상담사와 사무(행정)보조, 조리

원, 사서(보조)를 제외한 기타 직종이 1,893명(38.1%)을 차지하여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11> 참조). <표 12>에 제시된 바에 의하면 기타 직종에는 교무보조, 과학보조, 조리원,

청소원 등이 포함되어 있다.

<표 11> 교육행정기관 배치 학교회계직원 현황

(단위: 명, %)

직종명
2013

직종명
2014

인원 비율 인원 비율

기타 1,699 37.6% 기타 1,893 38.1%

전문상담사 991 22.0% 전문상담사 948 19.1%

사무(행정)보조 448 9.9% 사무(행정)보조 386 7.8%

사서(보조) 231 5.1% 조리원 334 6.7%

과학보조 205 4.5% 사서(보조) 229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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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2> 직종별‧학교급별 학교회계직원 현황

(단위: 명, %)

직종명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행정기관 총합계

교무보조 179 8,243 4,070 2,896 175 123 15,686

과학보조 4 2,719 794 618 8 182 4,325

전산보조 0 1,054 270 253 13 36 1,626

사서(보조) 3 2,564 1,255 576 23 229 4,650

유치원교육보조 1,504 2,612 4 1 31 20 4,172

사무(행정)보조 40 2,047 1,009 1,359 44 386 4,885

학부모회직원 6 30 2,302 1,963 6 2 4,309

시설관리직 20 245 211 401 0 133 1,010

매점관리원 0 1 3 77 0 1 82

청소원 34 571 260 626 55 103 1,649

당직전담직원 0 94 148 366 11 4 623

사감 0 2 51 1,073 25 13 1,164

돌봄전담사 61 8,487 0 0 42 0 8,590

방과후학교실무원 29 1,473 384 39 7 83 2,015

통학차량보조 138 1,363 5 21 518 3 2,048

특수교육보조 297 2,962 1,241 769 2,450 156 7,875

영양사 141 1,391 1,722 1,753 23 70 5,100

조리사 124 3,498 2,064 1,852 53 49 7,640

조리원 247 21,871 11,945 14,327 277 334 49,001

배식보조 24 2,795 878 1,210 42 1 4,950

평생교육사 0 0 0 0 0 71 71

교육복지사 13 666 775 13 0 128 1,595

전문상담사 2 903 1,145 719 9 948 3,726

학교보안관 0 1,157 0 0 0 0 1,157

기타 69 1,009 296 663 273 1,893 4,203

합계 2,935 67,757 30,832 31,575 4,085 4,968 142,152

4) 학교회계직원 일반 근무 현황

학교회계직원 일반 근무현황을 상시전일, 방학중 비근무, 시간제 근로자 등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표 13> 참조). 2014년 학교회계직원 중 상시·전일근로자는 52,566명(37.0%), 방

학중비근무자 69,795명(49.1%), 시간제근로자 19,791명(13.9%)으로 나타났다. 이 중에서 평생

교육사 100%, 학부모회직원 99.6%, 학교보안관 99.1%, 교육복지사 97.2%, 영양사 96.7%가 상

시·전일근로자이며, 조리사 91.0%, 조리원 89.1%, 특수교육보조 88.6%, 전산보조 79.3%, 과학

보조 59.4%가 방학중비근무자로 나타났다. 배식보조 97.9%, 방과후학교실무원 88.1%, 돌봄전

담사 67.4%, 통학차량보조 66.6%, 청소원 41.4%가 시간제근로자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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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3> 학교회계직원 직종별 근무형태 현황

(단위: 명, %)

직종명
상시전일 방학중비근무 시간제근로자

합계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인원 비율

교무보조 11,912  75.9% 3,737  23.8% 37  0.2% 15,686 

과학보조 1,716  39.7% 2,569  59.4% 40  0.9% 4,325 

전산보조 336  20.7% 1,289  79.3% 1  0.1% 1,626 

사서(보조) 2,802  60.3% 1,383  29.7% 465  10.0% 4,650 

유치원교육보조 1,992  47.7% 459  11.0% 1,721  41.3% 4,172 

사무(행정)보조 4,638  94.9% 156  3.2% 91  1.9% 4,885 

학부모회직원 4,293  99.6% 11  0.3% 5  0.1% 4,309 

시설관리직 824  81.6% 54  5.3% 132  13.1% 1,010 

매점관리원 33  40.2% 36  43.9% 13  15.9% 82 

청소원 714  43.3% 253  15.3% 682  41.4% 1,649 

당직전담직원 489  78.5% 17  2.7% 117  18.8% 623 

사감 783  67.3% 317  27.2% 64  5.5% 1,164 

돌봄전담사 2,634  30.7% 164  1.9% 5,792  67.4% 8,590 

방과후학교실무원 200  9.9% 40  2.0% 1,775  88.1% 2,015 

통학차량보조 142  6.9% 543  26.5% 1,363  66.6% 2,048 

특수교육보조 763  9.7% 6,980  88.6% 132  1.7% 7,875 

영양사 4,933  96.7% 138  2.7% 29  0.6% 5,100 

조리사 679  8.9% 6,951  91.0% 10  0.1% 7,640 

조리원 3,991  8.1% 43,676  89.1% 1,334  2.7% 49,001 

배식보조 21  0.4% 84  1.7% 4,845  97.9% 4,950 

평생교육사 71  100.0% 0  0.0% 0  0.0% 71 

교육복지사 1,551  97.2% 40  2.5% 4  0.3% 1,595 

전문상담사 3,219  86.4% 397  10.7% 110  3.0% 3,726 

학교보안관 1,147  99.1% 9  0.8% 1  0.1% 1,157 

기타 2,683  63.8% 492  11.7% 1,028  24.5% 4,203 

합계 52,566  37.0% 69,795  49.1% 19,791  13.9% 142,152 

학교회계직원 근속현황을 살펴보면 1년 미만이 20,375명(14.3%)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

타났으며, 2~3년 미만이 16,890명(11.9%), 1~2년 미만이 15,307명(10.8%) 순으로 나타났다. 장

기근속자는 20년 이상 1,147명(0.8%), 19~20년 미만이 568명(0.4%), 19~20년 미만 844명(0.6%)

로 나타났다(<표 14> 참조). 연도별 근속현황을 비교해 보면, 2014년도에는 2년 미만 근속자

수가 다소 줄어든 반면, 3년이상 근속자 수는 약 1.5% 포인트 이상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

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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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4> 학교회계직원 근속현황

(단위 : 명. %)

평균근속(개월)
2013

평균근속(개월)
2014

인원 비율 인원 비율

2년 미만 45,603 32.3%
1년 미만 20,375 14.3%
2년 이상 16,890 11.9%

2년 이상 14,727 10.4% 1년 이상 15,307 10.8%
3년 이상 11,475 8.1% 3년 이상 13,484 9.5%

4년 이상 7,785 5.5% 4년 이상 10,760 7.6%

전체 학교회계직원 중 20년 이상 근속하는 인원이 많은 직종은 학부모회 직원이 597명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조리원 205명, 조리사·과학보조 99명 순으로 나타

났다. 1년 미만(신규채용자)자는 조리원 3,091명, 돌봄전담사 2,744명, 배식보조 2,382명 전문

상담사 1,415명 순으로 나타났다(<표 15> 참조).

<표 15> 학교회계직원 근속연수별 현황

(단위: 명))

직종명
1년
미만

1년
이상

2년
이상

3년
이상

4년
이상

5년
이상

6년
이상

7년
이상

8년
이상

9년
이상

10년
이상

교무보조 1,330 1,835 3,161 1,248 947 650 619 684 779 945 1,195 

과학보조 347 280 365 212 212 166 179 212 269 276 318 

전산보조 124 115 140 134 123 125 109 90 168 111 139 

사서(보조) 756 659 602 502 406 219 264 208 201 220 255 

유치원교육보조 1,223 917 598 457 296 186 132 91 83 57 54 

사무(행정)보조 658 494 465 467 366 302 241 263 295 252 310 

학부모회직원 85 122 112 98 103 83 87 101 139 181 343 

시설관리직 257 229 126 100 77 50 33 27 29 14 19 

매점관리원 11 13 9 4 5 7 4 3 6 7 4 

청소원 416 254 184 171 128 97 69 68 58 58 43 

당직전담직원 103 84 55 53 47 35 41 38 38 28 18 

사감 342 204 185 136 105 49 30 22 26 15 17 

돌봄전담사 2,744 1,404 1,249 1,074 843 426 335 204 104 87 35 

방과후학교실무원 835 445 353 204 134 16 8 8 1 5 3 

통학차량보조 437 314 238 230 144 205 90 148 42 42 24 

특수교육보조 889 989 1,146 932 772 625 585 694 364 436 200 

영양사 455 376 500 590 475 330 274 265 320 274 331 

조리사 149 187 328 403 450 326 342 381 436 500 646 

조리원 3,091 2,758 4,075 5,024 4,545 2,843 2,785 2,606 2,669 2,742 3,605 

배식보조 2,382 1,007 584 405 179 96 83 71 40 34 14 

평생교육사 4 5 8 5 8 8 12 5 5 1 4 

교육복지사 189 230 313 465 91 119 89 47 23 11 11 

전문상담사 1,415 1,292 674 192 74 26 13 5 3 6 3 

학교보안관 95 151 881 21 1 3 1 0 2 0 0 

기타 1,940 859 492 328 183 133 56 64 48 36 13 

합계 20,277 15,223 16,843 13,455 10,714 7,125 6,481 6,305 6,148 6,338 7,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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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5> 계속

직종명
11년

이상

12년

이상

13년

이상

14년

이상

15년

이상

16년

이상

17년

이상

18년

이상

19년

이상

20년

이상
합계

교무보조 952 544 248 136 61 82 78 70 28 75 15,667 

과학보조 341 242 195 134 85 115 104 85 66 99 4,302 

전산보조 124 80 21 8 2 0 2 1 1 7 1,624 

사서(보조) 180 106 36 10 5 7 1 2 1 5 4,645 

유치원교육보조 40 17 6 6 5 2 0 0 0 1 4,171 

사무(행정)보조 242 189 126 52 35 49 18 11 7 23 4,865 

학부모회직원 428 332 367 269 160 171 220 159 119 597 4,276 

시설관리직 18 8 4 6 4 1 1 1 1 2 1,007 

매점관리원 4 0 1 2 0 0 0 0 0 1 81 

청소원 36 23 13 7 4 5 3 0 1 7 1,645 

당직전담직원 14 20 22 12 2 2 4 1 1 1 619 

사감 10 7 1 2 1 2 5 0 0 1 1,160 

돌봄전담사 20 13 7 5 3 4 0 0 1 5 8,563 

방과후학교실무원 1 1 0 0 1 0 0 0 0 0 2,015 

통학차량보조 26 32 14 11 7 11 3 0 3 1 2,022 

특수교육보조 58 34 14 14 7 3 2 4 4 6 7,778 

영양사 332 274 159 69 24 14 8 4 6 10 5,090 

조리사 695 690 505 395 272 303 221 174 109 99 7,611 

조리원 3,675 2,828 1,710 1,173 669 764 517 329 217 205 48,830 

배식보조 20 6 5 2 0 15 1 1 1 0 4,946 

평생교육사 2 2 1 0 0 0 1 0 0 0 71 

교육복지사 2 3 1 0 0 0 1 0 0 0 1,595 

전문상담사 3 1 1 0 0 0 0 2 0 0 3,710 

학교보안관 0 0 0 0 0 0 0 0 0 0 1,155 

기타 9 14 13 3 1 0 0 0 2 2 4,196 

합계 7,232 5,466 3,470 2,316 1,348 1,550 1,190 844 568 1,147 141,644 

5) 학교회계직원 보수 현황

학교회계직원 보수 현황을 영양사, 사서, 기타 직종으로 구분하여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표 16>에 제시된 바에 의하면, 기본급, 장기근무가산금, 교통보조비, 기술정보수당(특수업무

수당)을 합한 월급여액은 1년 미만~2년 이상까지는 1,695천원으로 동일하게 나타났다. 기본급,

교통보조비, 기술정보수당은 근무연수와 관계없이 1,615,530원으로 동일하며, 장기근무가산금

은 근무연수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다. 3년 이상부터 9년 이상까지 근무한 경우 월급여액은

근무연수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으나, 10년 이상 근무한 경우에는 근무연수와 관계없이 1,885

천원의 월급여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보수 외에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명절

휴가보전금, 맞춤형복지비 등은 별도 지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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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6> 학교회계직원 중 영양사 및 사서 보수 현황

(단위 : 원)

구분 기본급 장기근무
가산금 교통보조비 기술정보수당

(특수업무수당) 월급

1년미만 1,615,530  0 60,000 20,000 1,695,530

1년이상 1,615,530  0 60,000 20,000 1,695,530

2년이상 1,615,530  0 60,000 20,000 1,695,530

3년이상 1,615,530  50,000 60,000 20,000 1,745,530

4년이상 1,615,530  70,000 60,000 20,000 1,765,530

5년이상 1,615,530  90,000 60,000 20,000 1,785,530

6년이상 1,615,530  110,000 60,000 20,000 1,805,530

7년이상 1,615,530  130,000 60,000 20,000 1,825,530

8년이상 1,615,530  150,000 60,000 20,000 1,845,530

9년이상 1,615,530  170,000 60,000 20,000 1,865,530

10년이상
~20년이상

1,615,530  190,000 60,000 20,000 1,885,530

(주: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명절휴가보전금, 맞춤형복지비 별도 지급)

영양사 및 사서 외 직종에 대한 보수표를 제시하면 아래 <표 17>과 같다. 조사결과에 의하

면, 기본급 1,446천원, 교통보조비는 60천원으로 근무연수와 관계없이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

다. 장기근무가산금은 10년 이상의 경우에는 190천원으로 동일하지만 3년이상부터 9년 이상

근무한 경우에는 다소 차이가 있었다. 이로 인해 총 월급여액은 근무연수에 따라 차이가 있는

데, 1년미만~2년 이상의 경우 1,506천원으로 동일하며, 10년 이상 근무한 경우에는 1,696천원

으로 동일하게 나타났다. 기타 직종에 대해서도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명절휴가보전금,

맞춤형복지비, 위험수당은 월급여에 포함되지 않고 별도로 지급하고 있다.

<표 17> 학교회계직원 중 기타 직종 보수표

구분 기본급 장기근무가산금 교통보조비 월급

1년미만 1,446,920 0 60,000  1,506,920

1년이상 1,446,920 0 60,000  1,506,920

2년이상 1,446,920  0 60,000 1,506,920

3년이상 1,446,920  50,000 60,000 1,556,920

4년이상 1,446,920  70,000 60,000 1,576,920

5년이상 1,446,920  90,000 60,000 1,596,920

6년이상 1,446,920  110,000 60,000 1,616,920

7년이상 1,446,920  130,000 60,000 1,636,920

8년이상 1,446,920  150,000 60,000 1,656,920

9년이상 1,446,920  170,000 60,000 1,676,920

10년이상
~20년 이상

1,446,920  190,000 60,000 1,696,920

(주: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명절휴가보전금, 맞춤형복지비, 위험수당 별도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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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학교회계직 운영 쟁점

1. 학교회계직 고용 불안정

2014년 현재 학교회계직원의 96% 이상이 무기계약직 전환으로 고용 안정을 이룬 상태이다.

이는 2013년 71.2%에 비해 약 25% 포인트 이상 높아진 비율로 학교회계직원 중 1년 미만자,

무기계약직 전환제외자를 제외한 대부분의 인력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었다. 대부분의 시‧

도교육청에서는 임용권자가 교육감으로 변경된 내용을 포함하여 관련 조례를 대부분 제정하

였기 때문에 그동안 논란이 되어 온 학교회계직원의 안정적 법적 지위 확보 등 고용 관련 문

제는 어느 정도 해소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일부 직종에서는 무기계약직 전환 직전에 단기간 근로자(주 15시간 이하)라는 이유

로 계약종료(해고) 사례가 일부 나타나고 있다(교육부, 2014). 관련 조례를 제정하지 않은 시‧

도교육청도 2개(대전, 전남)가 있고, 조례가 아닌 규정으로 운영하는 곳도 2개 교육청(충북,

충남)이 있는 상태이다. 그런데 학교회계직원의 법적 근거는 여전히 모호하여 채용권자는 교

육감이지만 대부분 각급기관의 장에게 위임하는 형태로 되어 있어 고용 불안정은 여전히 존

재하고 있다. 교육감직고용 조례를 제정한 곳이라고 하더라도 사용자 문제에 대한 논쟁이 촉

발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반대의견이 여전히 상존하고 있는 실정이다(김민희, 2014; 오세희

외, 2013).

또한 직종별 채용 기준이 모두 상이하며, 개별 법령(노동관계법, 초·중등교육법, 조례 등)에

관련 근거들이 산재되어 있어 일원화된 체계를 갖추고 있지 못하는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학교회계직의 계약 관계에 대해서는 경기와 전북교육청에서만 구체적으

로 조례상으로 명시하고 있으며 다른 교육청에서는 계약 관련 조항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학

년말 사업 종료 및 계약 만료에 따른 학교회계직원의 대량해고 등에 따른 고용 불안정 문제

는 여전히 상존하고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계약 조건이 조례에 명시될 필요가 있다.

2. 학교회계직 부담주체별 시‧도별 편차

현재 무기계약직 전환 학교회계직원 인건비의 70%는 국가가 부담하며, 나머지는 교육비특

별회계(교특회계), 지자체, 수익자 등 부담으로 운영된다. 2012년도 무기계약직 인건비 부담

주체별 현황을 보면(<표 18> 참조),3) 교특회계 부담 인력이 4만7천여명으로 전체 인력

(72,094명)의 약 64.9%를 차지하고 있으며, 수익자 부담 인력 약1만3천여명에 대해서는

17.9%, 기타(지자체 등) 부담이 약 17.2%를 차지하고 있다.

3) 2013년도에는 지방교육재정분석시 별도로 무기계약직 전환 학교회계직원 인건비부담주체별 현황을 조

사하지 않았음. 따라서 인건비 부담 주체별 현황은 공식적으로 보고된 2012년도 자료를 사용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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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8> 인건비 부담 주체별 현황 

(단위 : 명)

구분 유 초 중 고 특수 행정기관 계

공

립

교특부담 730 26,973 9,538 4,029 981 758 43,009 

수익자부담 32 4,337 3,607 2,794 11 14 10,795 

그 외 26 4,630 3,054 3,135 42 35 10,922 

소계 788 35,940 16,199 9,958 1,034 807 64,816 

사

립

교특부담 - 155 1,097 1,783 669 - 3,768 

수익자부담 - 163 215 1,699 23 - 2,100 

그 외 - 29 229 1,061 39 - 1,500 

소계 - 347 1,541 4,543 731 - 7,368 

계

교특부담 730 27,128 10,635 5,712 1,650 758 46,777 

수익자부담 32 4,500 3,822 4,493 34 14 12,895 

그 외 26 4,659 3,283 4,015 81 35 12,422 

합계 788 36,287 17,740 14,220 1,765 807 72,094 

* 자료 : 각 시‧도교육청(2012). 지방교육재정분석 자체평가보고서.

2012년 자료를 중심으로 시‧도별 인건비 부담 주체를 분석해 보면(<표 19> 참조), 전체적

으로는 교특회계 부담이 수익자 부담 및 기타 부담에 비해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부산(1명), 대전(1명), 울산(2명), 세종(13명) 등은 수익자부담으로 지원하는 인력이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부산, 대전, 울산, 경기, 충남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기타(지자체 등)

부담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인천의 경우 교특회계 부담과 수익자 부담간 차이가 매우

적은 지역으로 나타나 인건비 부담 주체별로 시‧도별 편차가 매우 크다는 점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인건비 부담은 학교회계직원 중 무기계약직 전환 대상자에 한정된 것으로,

각 시‧도교육청에서 별도로 고용한 인력에 대한 인건비까지 포함하면 인건비 부담액은 더욱

커질 것이다. 시‧도별로 인건비 부담 주체가 다르게 나타나는 점도 매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그러나 앞서 제시한 학교회계직원 인건비 보수표에 제시한 바와 같이 이들의 처우개선

에 대한 요구가 높아질 것을 예상할 수 있다.

교육부에서는 근무연수에 따른 장기근무가산금을 단계적으로 인상하기로 하였으며(교육부,

2014), 상한액을 19만원~39만원까지 정하여 처우개선 문제를 해소하고자 노력한 바 있다. 그

러나 국회 및 학교회계직 노조에서는 추가적인 처우개선 대책을 요구하는 실정이다. 즉 호봉

제도입, 급식비 신설, 명절휴가비 증액, 성과상여금 신설, 제수당 신설 등을 요구하고 있어 이

들에 대한 처우개선 문제는 향후 쟁점화될 가능성이 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무상급식,

누리과정 등의 편성에 따른 지방교육재정 부족으로 이러한 요구사항은 편성이 어려울 뿐 아

니라 추진이 매우 불가능한 상황이다(송기창, 2014).

교육부에서는 학교회계직원 총액인건비제도를 2013년도부터 제도적으로 시행하고 있다(교

육부, 2012). 그러나 각 교육청에서 인건비 부족으로 인해 이를 준수하려는 정책적 의지가 부

족하고, 인건비 총액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지방교육재정의 부담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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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9> 시‧도별 인건비부담 주체별 현황

(단위 : 명)

구분 교특부담 수익자부담 기타 계

계 46,777 12,895 12,422 72,094

서울 7,445 1,451 452 9,348

부산 1,830 1 1,895 3,726
대구 2,166 1,000 344 3,510

인천 1,805 1,002 775 3,582

광주 2,254 100 219 2,573

대전 1,170 1 1,198 2,369

울산 906 2 1,335 2,243

세종 97 13 31 141

경기 8,295 4,963 3,307 16,565
강원 1,633 540 577 2,750

충북 2,960 377 196 3,533
충남 2,024 180 1,205 3,409

전북 2,591 611 3 3,205

전남 4,081 213 7 4,301

경북 2,547 1,912 322 4,781

경남 4,260 273 486 5,019

제주 713 256 70 1,039

* 자료 : 각 시‧도교육청(2012). 지방교육재정분석 자체평가보고서.

3. 인력관리 효율화

2014년 현재, 학교회계직 수가 14만명에 이르고 있으나 직고용 조례 제정에 따른 적정한 인

력관리는 여전히 어려운 상황이다(<표 20> 참조). 즉 조례는 제정되어 있다고 할지라도 학교

회계직원의 직종도 상이하며, 학교기관별‧학교급별 배치인력수, 근무형태 등도 매우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차이에 따른 채용 기준, 보수, 관리방안 등에 대한 체계적인 기

준은 수립되어 있지 못하고 있다. 또한 인력관리의 효율화를 위한 직종단순화(통합) 실적 역

시 시‧도별로 매우 차이가 있으며, 조례에 규정된 전보 등 순환배치가 미실시 되는 등으로 인

해 효율적인 인력관리가 매우 제약되는 상황이다.

학교회계직 인력관리에 대한 연구는 현재 찾기가 어려운 상태이며 관련 자료도 거의 보고

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여기서는 학교회계직원 인력관리와 관련하여 교육감 직고용 이후 가

장 최근에 수행된 오세희 외(2013)의 연구에서 제기한 문제점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자 한

다. 1) 학교회계직 채용 주체가 교육감으로 전환된 이후 정원관리의 측면에서 현재 학교회계

직원을 위한 규정 차원에서의 정원관리와 현재 상황에 적합한 운영관리의 두 가지 측면으로

운영하고 있다. 2) 학교회계직원의 복무와 관련하여서는 근로시간과 전보가 대표적인 전환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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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이며, 방학 기간의 근무일에 대한 인정을 요구하는 학교회계직원이 다수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 인사관리의 측면에서 지원청의 핵심 업무 중의 하나로 인식되고 있으며, 채용권

전환 후 초기에는 채용 및 재계약과 관련한 업무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추후 인사

발령 시기에는 각종 직종과 관련 행정 업무를 담당할 T/F팀의 구성 및 활용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4) 학교회계직원의 연수 및 교육과 관련하여서 현장의 직종통합으로 인해 학교회계

직원의 직무 및 자격에 대한 범위가 확대되었음에 적절한 연수와 교육이 시급하나 현장의 제

약으로 인하여 실시되지 못하고 있다. 5) 학교회계직원의 지나치게 세분화된 직종으로 인하여

계약서상에 명시된 직종으로만 업무범위가 한정되어 인력활용도가 떨어지는 단점이 나타나고

있다. 6) 학교회계직원에 대한 관리부서의 불명확으로 업무지시 및 감독자가 교감인지 행정실

장인지 불분명한 상황이 발생하며, 소속의 불분명함에 따라 직원 고유 업무 처리의 혼란이 가

중되고 있다. 7) 특정 사업 수요에 따른 인력 채용으로 단위학교 교육 수요를 고려하기 보다

는 특정 사업 수요에 따른 인력 채용이 이루어짐에 따라 이의 단순화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

났다. 8) 인력관리 운영체계의 미비로 인해 학교회계직원 인력관리는 지역 및 학교별로 상이

한 인사관리규정에 의거하여 임의적인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인력관리를 위한 인사

관리 협의체의 부재로 인해 체계적인 인력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통합관리에는 소

극적인모습을 보이고 있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9) 인사·급여 관리 체계의 미비로

인해 학교회계직원에 대한 전산화된 인사 및 급여 관리시스템 부재로 단위학교의 인력관리

업무가 가중되며, 인사상 제재의 체계가 미흡한 단점이 나타났다. 10) 경력개발 체계의 미흡

으로 학교회계직원에 대한 직무와 자격 연수 및 교육과 관련하여서 매우 소극적인 진행이 이

루어져 왔으며, 직종통합에 의한 새로운 연수 및 교육이 시급하다.

Ⅴ. 결론 및 개선방안

지금까지 학교회계직 운용 실태를 직‧고용 관련 조례제정, 기관별‧직종별 배치 현황, 보수

체계 및 주요 운용 쟁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였다. 결론적으로 볼 때, 2014년도 이후 학교

회계직은 대부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어 계약 갱신에 따른 문제는 다소 해결될 것으로 보

인다. 그러나 직종별 배치 현황 및 보수체계 등의 문제점은 계속적으로 해결되어야 할 사항으

로 대두되고 있으며, 법적근거 미흡에 따른 고용의 불안정성, 학교회계직 보수의 시‧도별 편

차, 인력관리 효율화 등의 쟁점 또한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여기서는 지금까지 제시한

학교회계직 운영 현황 및 실태분석을 중심으로, 학교회계직 처우개선 및 효율적 인력관리를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학교회계직 고용 안정화를 위한 법적근거 마련 및 교육청의 역할강화 방안이 요구된

다. 교육감 직‧고용 조례가 제정되었다고 하더라도 현재 경기와 전북교육청 외에 계약 등을

분명히 명시한 교육청은 많지 않다. 현재 논쟁 중인 학교장 직접 채용에 따른 계약 등의 문제

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학교회계직의 노무관리 사항, 교류(전보) 등 인사관리 사항을 효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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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문제 등을 해결하여 고용 불안정 문제를 해결하고 효율적 인사관리

를 도모해야 한다. 예를 들어, 교육부에서 제정한 ‘무기계약직 관리규정 표준(안)’을 참고하여

교육청 차원의 ‘무기계약직 관리위원회(가칭)’를 통해 교육청별 규정을 별도로 제정하여 관리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법적 안정성 확보 외에도, 확보된 인력의 직종별 관리 체계 정비 또한 요구된다. 현

재 무기계약직 직종을 전국 시‧도교육청별로 종합해 보면 총60여개로 세분화되어 있는데, 이

럴 경우 계약, 채용 등의 관리가 비효율적일 뿐 아니라, 계약 당시의 문건에 제시된 특정 업무

로 직무범위가 한정되는 문제가 나타날 수 있다. 이를 위해 세분화된 직종을 유사업무를 담당

하는 직종으로 단순화하여 인력관리의 유연성과 고용 안정성 동시에 제고할 필요성이 있다.

강원, 경북, 전북 등 일부 도지역 교육청에서는 직종통합을 통한 관리 효율화를 도모하고 있

다.

둘째, 교육청과 교육지원청, 학교간 협력모델을 구축하여 지역의 특수성에 따라 학교회계직

관리가 유연하게 운영되어야 한다(오세희 외, 2013). 학교회계직원 복무 관리 및 운영에 있어

서는 교육청이나 교육지원청에 이러한 관리 업무를 집중 배치하는 것이 예산이 제한적인 상

황에서는 효율적일 수 있기 때문이다. 지역적 범위가 넓은 도교육청의 경우에는 거점 교육지

원청을 두고 학교회계직 인력 관리 업무를 담당할 수도 있을 것이다. 특히 교육청의 학교회계

직원 노조 단체교섭 전문성을 강화해야 한다. 교육부(국립학교) 및 시도교육청(공립학교)에서

학교비정규직노조와 단체교섭을 실시 중이나, 공무원이 노동관계법령 등을 잘 알지 못해 단

체교섭에 한계가 봉착되고 있다. 따라서 현직 공무원에 대한 노동관계법령을 숙지할 수 있도

록 제도적 기반을 구축할 필요가 있는데, 교육훈련 과정 및 모의실습 과정 이수, 전문가(노무

사) 신규 채용 등을 실시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시‧도교육청 및 학교급간 학교회계직 배치인력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난 점을 개선

해야 한다. 교무, 행정 등 일상적이고 상시적 업무를 담당하는 인력의 배치 편차가 크다는 것

은 학생들이 받아야 할 직접적인 교육서비스의 질적 차이를 가져올 수 있다. 유치원 및 공·사

립학교간 균형적 배치 등에 대해서도 새로운 배치기준 마련이 요구되며, 중앙정부에서는 학

교회계직 총액인건비 산출시 일부 직종에 대해서는 일정한 배치기준을 적용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대구, 강원 등 일부 교육청에서는 학교별 인력 배치 편차를 줄이기 위해 직종통합, 인

력풀제운영, 임용권자 변경, 인력관리심의위원회 등 운영, 학교회계직 연계배치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사례를 공유할 수 있는 협의회를 상시적으로 개최하

는 것도 바람직할 것이다.

다섯째, 학교회계직에 대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교육훈련(연수)가 필요하다. 현재 학교회

계직 근속연수를 보면 2년 미만자가 대부분이라 업무 숙련도가 높지 못할 경우가 많다. 체계

적인 교육훈련(연수)가 뒷받침되지 못한다면 경력이 높아질수록 새로운 전문성 개발은 더욱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이들이 담당한 업무에 대한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는 교육‧훈련이 반

드시 필요하다. 채용 전 업무 연수, 임용 후 실무능력 향상을 위한 보수교육 등을 주기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이었다. 특히 직종통합이 이루어지게 되면 이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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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실무능력 향상을 위한 연수가 더욱 많아져야 하며, 학교 차원에서는 이들의 연수기회를 확

대하는데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다섯째, 학교회계직 인건비 부담 체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현재 학교회계직 보수는 교

육비특별회계 및 수익자부담, 기타 지자체 지원 등으로 구성되는데, 70%의 인건비를 담당하

는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은 최근 무상급식, 누리과정 등의 예산 확대로 더 이상 부담하기는

어려운 전망이다. 따라서 학교회계직 신규인력 채용은 최대한 억제하고, 인건비 수반 사업 확

대 역시 억제하여 현재 수준의 인력에 대한 인건비 지원은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방안

을 모색해야 한다. 안정적 인건비 확보를 위해 시‧도교육청별 무기계약직 관리 운영 조례에

재원 및 인건비 부담 방안 등을 포함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

여섯째, 학교회계직 인건비 확보와 함께 보수체계 개선, 급식비 등 각종 수당 신설 등이 최

근 더욱 쟁점화되고 있다. 현재 학교회계직 보수 차이는 경력과 무관하게 기본급이 동일하기

때문에 장기근무수당, 맞춤형복지비 등의 수당 차이에 기인한다. 또한 근무일수, 수당 항목 및

액수 등도 교육청별로 직종별로 매우 상이하게 나타나고 있다. 가장 이상적인 것은 직종별 평

균임금 중앙정부 차원에서 통일된 체계를 만드는 것인데 이는 현실적으로 단기간에 시행되기

어렵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수당체계를 개편하는 방안이 실현가능성이 높다. 그럼에도 불구하

고 최근 쟁점화되는 각종 수당신설은 예산 제약으로 인해 실현이 불가능하므로, 현재의 재원

이 아닌 국고 등에 의한 안정적 확보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일곱째, 중앙정부 차원에서 실시하는 평가를 잘 활용해야 한다. 먼저, 우리나라에서는 2013

년도부터 시도교육청 총액인건비제도가 시행되면서 조직 및 인력관리에 대한 조직분석을 실

시하고 있다. 학교회계직원 효율적인 인력관리 및 인건비 관리를 체계화 필요성이 대두 되는

상황에서 총액인건비제도의 범위에 포함된 학교회계직에 대해서도 지표가 더욱 강화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즉 지방교육행정기관 학교회계직원 조직분석 진단을 강화해야 하는데, 조직

분야 지표 및 인건비 관리 지표에 학교회계직을 포함하여 시도‧교육청의 효율적인 인력관리

를 체계적으로 유도할 필요성이 있다.

또한 중앙정부에서는 지방교육재정의 건전성, 효율성, 책무성 및 적정성 등을 나타내는 지

표를 통해 지방교육재정의 건전성 및 효율성 제고하기 위한 지방교육재정분석을 실시하고 있

다. 지방재정법 제55조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65조에 의해 시･도교육감은 매년 재정분석보

고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교육부장관은 그 내용을 분석하여야 한다. 지방교육재정분석의 중요

사항에 대해서는 재정분석 실시 후 3개월 이내 국회 상임위 및 국무회의 보고 의무(지방재정

법 제55조)가 있으며, 재정분석 지표, 절차 및 방법 등 세부사항은「지방교육재정 분석･진단

규정(훈령)」에 명시하고 있다. 지방교육재정분석 지표에는 세출관리 분야에 인건비 지급 관

련 지표가 포함되어 있으며, 중기지방교육재정계획 수립시 이를 반영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이러한 평가 및 분석을 강화하여 시‧도교육청의 효율적 인력관리를 유도하고, 인건비 운영의

계획성과 책무성을 확보해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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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ues and Improvements Plan for Managing School Account 

Employees

Kim, Min-hee

The need to efficiently manage school accounting employees who are assigned to 

educational institution is growing. This study generally considered the enactment of local 

ordinance relevant to position‧employment, the present status by institution and by 

occupational category, the payment system & and the major operating issue as for the 

actual condition of managing the school accounting employees. As a result of this study, 

the school accountancy is mostly changed into the non-fixed term labor. Hence, the 

problem caused by contract renewal seems to be likely solved a little. However, the 

problems such as the present status of arrangement by occupational category and the pay 

system are emerging as the matters that will need to be solved continually. Even the 

issues such as the employment instability according to the insufficiency of a legal ground, 

the deviation by city and by province in school accounting employees' salary, and the 

efficiency in manpower control were indicated to be raised on and on. To solve these 

problems, this study suggested the improvement methods such as arranging a legal 

ground for employment stability in school accountancy & reinforcing a role in the local 

office of education, establishing a cooperation model between educational institutions for 

managing school accounting employees, improving the deviation in manpower of being 

assigned to school accountancy between the Offices of Education, offering the systematic 

educational training, enhancing the personnel-expense burden & the payment system, and 

applying the evaluation in the dimension of the central government. 

[Key Words : School Accounting Employee, Non-fixed Term Labor, Payment System]


